
〔２０２４년도〕 

초・중학교의 취학지원제도 안내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오사카시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학생의 학습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취학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시립의 초・중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지원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신청해주십시오. 

 

１ 신청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 청 이 유 증 명 서 류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인 전원 

  （단, 2006 년 4 월 2 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제외）의 2023 년도 혹은 

2024년도의 시민세가 비과세이다. 

「시민세・부민세특별징수세액의결정・변경통지서」 

 (근무처에서 교부)의 복사본 

「시민세・부민세증명서」(시세사무소・구청에서 발급) 

(원본이 필요합니다.)  

※ 세금정보의 이용에 동의하실 경우, 상기증명서류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도 비과세인 

분에 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징수유예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료(변경)결정통지서」(자택에 송부) 

의 복사본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다. 

(특별아동부양수당, 아동수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부양수당증서」(구청보건복지센터에서 교부) 

의 복사본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 증명서류의 제출 불필요 

○2023년도 또는 2024년도에 생활보호가 

 정지 또는 폐지되었다. 

「보호정지(또는 폐지) 결정에 대해서」(자택에 송부) 

의 복사본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인 전원 

(단,2005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는 제외) 

의 전년도 소득 합계액이 교육위원회가 

세대인원수와 주택소유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한 소득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액에 대해서는 

다음「4 소득기준액에 대하여」를 참조) 

「시민세・부민세 특별징수세액의결정・변경통지서」 

 (근무처에서 교부)의 복사본 

「시민세・부민세증명서」(시세사무소・구청에서 발급) 

 (원본이 필요합니다.) 

「시민세・부민세납세통지서 겸 세액결정 (충당)통지서 

 및 과세명세서」(자택에 송부)의 복사본  

※세금정보의 이용에 동의하실 경우, 상기증명서류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신청에 소요되는 시민 여러분의 부담의 경감과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내 거주자인 분(2024년 

1월 1일 현재)에 대해서는 신청자 및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위원회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오사카시의 개인 시민세과세 대장에서 심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금정보의 제공은 해당년도(2024년도)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년도의 시민세가 비과세라는 

사유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2006년 4월 2일 이전 출생자, 세대주의 공제대상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으로 신고되신 분은 제외)의 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세금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또는 

학교로부터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증명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２ 지원내용 

  ◇학교 교재비 ◇학교 급식비 ◇소풍 등 특별활동비 ◇수학여행비 

  ◇입학준비 보조금 ◇의료비 ◇독립행정법인 일본스포츠진흥센터 공제적립금(보호자부담분) 

 ○ 의료비 지원대상이 되는 병은, 학교의 정기건강진단 등에서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병에 

대해서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의료권을 발급하므로 반드시 진찰을 받기 전에 

학교에 신청해주십시오. 

   ※병명：충치, 만성축농증, 중이염, 결막염, 기생충병, 아데노이드, 백선, 옴, 농가진, 

트라코마 

 ○ 생활보호(교육보조)을 받고 있는 분은 지원 내용 중, 수학여행비, 의료비, 독립행정법인 

일본스포츠 진흥센터 공제적립금(보호자부담분)이 지원대상입니다. 

 

３ 신청방법 

 ○ 아동・학생이 통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신청용지를 받아주십시오. 

 ○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신 후, 신청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학생이 

통학하고 있는 학교마다 1장씩 제출해 주십시오. 

 ○ 신청기한은 3 월부터 6 월 말까지 입니다. 세금정보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5 월 

10 일까지 입니다. (새로 입학하는 초등학교 1 학년생 또는 중학교 1 학년생에만 한하여 입학 

전년도 12월부터 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도의 도중에도 신청이 가능하오나, 학교교재비 등은 인정일 이후에 구입한 것과 실시한 

행사비용이 대상이며, 급식비는 인정일 이후의 분이 대상이며, 실비액이 지원됩니다. 인정일 

이후의 경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４ 소득기준액에 대하여 

○  세대전원의 2023 년의 합계소득금액이 시가 정한 소득기준액 이하인 분이 인정되오나,    

2024 년도의 소득기준액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관계로, 결정되어지는 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소득에 따른 심사에 있어서「소득금액」은 급여소득자 및 공적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엔을 공제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참고）【2023년도의 소득기준액】 

세대인수 ２인 ３인 ４인 ５인 ６인 ７인 

주택의 

형태 

임대주택 226만엔 260만엔 318만엔 353만엔 394만엔 465만엔 

자가주택 162만엔 195만엔 253만엔 288만엔 329만엔 389만엔 



※2024년도 소득기준액은 2024년 4월 1일 이후 교육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ity.osaka.lg.jp/kyoiku/page/0000495254.html）게재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에 상담해 주십시오. 

 


